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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복규제 개선 구 결의안

1.주 문

○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5층 20미터 이하 지역 등 층수와 높이

로 복하여 규제하고 있는 지역에 해서는 최고고도지구 지정

성격에 맞추어 층수가 아닌 지형을 고려한 높이 계획만으로 개

선･완화할 것을 구 결의함.

2.제안이유

○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 7개 지구는 층

수와 높이로 복규제하고 있으며,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

구 체에 일률 으로 규제하고 있어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을

어렵게 하고 있음.

○ 서울시는 이와 같은 복규제를 경 을 보호하고 과 을 방지하

기 해서라고 하고 있지만,그간 우리 특별 원회에서 4차에

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규제의 근거 원칙은 보편 으

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단되며, 복규제를 철폐하더라도 부

정 향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.



○ 따라서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내 지역주민들은 복규제로 인해

사실상 신규 개발이 제약된 채로 지난 20여년 이상을 재산권

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,이러한 불합리한 복규제를

지형을 고려한 높이 방식으로 향 으로 개선･완화할 필요가

있음.

3.이 송 처 :서울시

4.첨 부 :결의안 1부.



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복규제 개선 구 결의안

○ 서울시에는 총 10개 지구 89.6㎢에 최고고지구가 지정되어 있

으나,그 7개 지구는 층수와 높이(미터)로 복규제 방식을

용하고 있으며 일단의 지구 체지역을 일률 인 높이 층

수로 규제하고 있어 지형에 순응하고 경 을 고려한 다양한 디

자인의 건물 신축을 원천 으로 불가능 하고 있다.

○ 서울시는 이와 같은 복규제가 경 을 보호하고 과 을 방지하

기 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,그간 우리 특별 원회

에서 4차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첫째, 앙정부의 ‘도시

리계획 수립지침’에도 고도지구는 가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

하도록 하 으며,둘째,6 역시 등 타시도에도 복규제 방

식을 이미 철폐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,셋째,무엇

보다 2011년 서울시 도시계획 원회 소 원회 자문에서도

최고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은 높이로만 리함이 타당하다는 의

견으로 조율 이었던 사실을 밝 내었다.

○ 즉,서울시 최고고도지구는 이와 같이 복규제할 근거 원칙

이 사실상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,실제 복규제를 철폐해도

완화효과는 1~2개 층에 불과하여 부정 향이 크지 않으며,

층간고를 조정하는 등 건축 설계를 지형에 순응토록 할 경우 높

이기 에만 합토록 해도 경 보호를 꾀할 수 있고,무엇보다

최고고도지구 복규제를 용하고 있는 지구의 면 이 체



최고고도지구의 8.3%에 불과하여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

로 분석되었다.

○ 따라서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내 지역주민들은 복규제로 인해

사실상 신규개발이 제약된 채로 지난 20여년 이상을 재산권 제

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,이러한 불합리한 일률 인

복규제를 지형을 고려한 높이 방식으로 향 으로 개선･완화할

것을 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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